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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정보 – 중국▐ 

 

공상총국, 기업 간이말소등기정책 전면 시행 

 

중국 공상총국은 「기업 간이말소등기 전면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간이말소의견’)을 발표

하였는바, 해당 의견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간이말소등기 관련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간이말소의견’에 따르면, 간이말소등기신청 시 기존의 일반말소등기와 비교할 때 우선 제

출 서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단, 해당 간이말소절차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네거티브리스트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정상경영 혹은 신용불량기업, 지분에 동결 조치

가 취해지거나 질권이 설정된 기업, 행정적 강제조치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기업 등을 포함한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간이말소절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상표국,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 개정 

 

중국 상표국은 2017년 1월 4일에 새롭게 개정한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이하, ‘상표심리기준’)을 발

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상표심리기준’은 실무에서 운영되는 소리상표(sound trademark)에 대한 심사

기준과 상표심사 실무에서 심사의견서의 운용기준 및 상표법상 특정 조항의 적용기준, 심리기준, 인

정기준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소리상표와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의하면 음악성격의 소리상

표를 신청하는 경우, 오선보 혹은 약보로 표현하되 문자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음악성격이 아닌 

소리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문자로 표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시행방법」 발표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시행방법」(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방법’)을 발표하여 금융소비

자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금융소



 

 

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비자 보호방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 관련 효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최소 6

개월에 1회씩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확인,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약관으로 개인 금융정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거나 또는 사용 동의를 받는 경우, 

반드시 약관의 해당 조항에 개인 금융정보 위임 범위 또는 사용 동의 범위 및 관련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와 같이 사용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사용을 동

의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를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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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MFI)의 대출이자 상한 규정 공표 

 

2017년 3월 13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하 ‘NBC’)이 공표한 규정에 따르면 2017년 4월 1일부터 캄보

디아 소액금융기관(이하 ‘MFI’)이 취급하는 소액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연 18%로 제한됩니다.   

 

캄보디아는 소액대출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 NB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MFI 인허가를 보유한 기관이 60여 곳에 달하고, MFI 시장 대출자산총액이 약 30억 달

러로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상당히 큰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MFI가 각광

받은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이자상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이번에 NBC가 공표한 규정

으로 인하여 현재 영업 중인 MFI의 대출거래구조 및 수익성 등에 상당히 파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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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업자 등록증(TDP) 재등록 제도 간소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7년 2월 22일, 사업자 등록에 관한 개정 규정(Ministry of Trade regulation 

No. 8/M-DAG/PER/2/2017)을 발효하였습니다.  개정 전 구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TDP)의 유

효 기간은 5년이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TDP) 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자 등록 사무소(이하 ’KPP’)에 신고만 하

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KPP는 신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갱신된 

사업자 등록증(TDP)을 발급하여야 하며, 만일 KPP에서 3 영업일 내 갱신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등록증(TDP)의 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고 자동적으로 재등

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존 구 규정에 따라 재등록 절차에 부과되던 행정 비용 등도 면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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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정보 – 이란▐ 

 

외국인투자 관련 외국환 태환 시 시장환율 적용 

 

이란의 외환시스템은 외국환에 대한 이란 리얄화의 환율을 필요에 따라 공식환율(Official Exchange 

Rate)과 시장환율(Free Market Rate)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식환율은 이란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환율로서, 주로 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특정 제품을 수입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란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외국환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16년 12월 기준 리얄화 : 원화의 공식환율은 시장환율에 비해 약 15%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FIPPA)에 따라 외국인투자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이란은행을 통해 이란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리얄화로 태환할 때에는 시장환율이 아닌 공식환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중앙은행은 2016년 하반기에 외국인투자를 위해 유입된 외화 자금(FIPPA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을 리얄화로 태환할 때 공식환율이 아닌 시장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한 시행 지침을 이란의 각 시중 은행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

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 방침에 따라 시장환율이 적용될 수 있는 외화 자금에는 한국의 유로화결

제시스템을 통해 유입되는 유로화 및 원화결제시스템을 통해 유입되는 원화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태환 시 시장환율이 적용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회사의 이란 현지지사 운영

자금이 해당 ‘외국인투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

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외국환의 태환 시 공식환율을 적용하

게 되어 여전히 상당한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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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정보 – 일본▐ 

 

일본 2017년 주요 경제 일정 

 

 ‘닛케이 TEST’가 선정한 2017년 일본 국내 주요 경제 일정 
 

 일본 국내 관련 정보 

1월 

- 통상국회 소집 

- JAXA가 인공위성을 실은 세계 최소형  

로켓 1호기 발사 

-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 육아ㆍ개호 

휴업법 시행 

- 개인형 확정거출연금(iDeCo)의 대상자  

확대 

- 통상국회(通常国会)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  1월 중에 소집되어 회기는 

150일간  

-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일본 정부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홈페이

지] 

- iDeCo(individ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 일본 확정거출연금법에 의거

한 연금제도 [홈페이지] 

2월 

- 암 면역약 ‘옵디보(Opdivo)’의 약값  

50% 인하 

-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부터 1년 

 

3월 

- 춘계노사교섭 

- 백화점 최대기업인 미쓰코시이세탄이  

미쓰코시 치바점 폐점 

- 패밀리레스토랑 최대기업 스카이라크가 

4월까지 24시간 영업점포를 70% 감소 

- 춘계노사교섭(春季労使交渉) : 일본에서 매년 

봄에 이루어지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운동 

- 미쓰코시이세탄 [홈페이지] 

- 스카이라크 [홈페이지] 

http://www.jaxa.jp/index_j.html
http://www.jaxa.jp/index_j.html
http://www.npfa.or.jp/401K/
http://www.imhds.co.jp/
http://www.skylark.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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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내 관련 정보 

4월 

- 코카콜라이스트재팬과 코카콜라웨스트가 

경영 통합 

- 석유정제ㆍ판매업 최대기업 JX홀딩스와 

동업종 3위 도넨재너럴석유가 경영 통합 

-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 

- 코카콜라이스트재팬 [홈페이지] 

- 코카콜라웨스트 [홈페이지] 

- JX홀딩스 [홈페이지] 

- 도넨재너럴석유 [홈페이지] 

6월 - 일본정부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 일본수상관저 [홈페이지] 

7월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구입 시의 소비세가 

비과세로 

- 해운업계 빅3인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가와

사키키센 3개 회사가 콘테이너 사업을 통합 

- 니혼유센 [홈페이지] 

- 쇼센미쓰이 [홈페이지] 

- 가와사키키센 [홈페이지] 

시기 

미정 

- 도쿄도의회 의원 선고 

(7월 22일 의원 임기 만료) 

- 도쿄도의회 [홈페이지] 

[참조 : Nikkei Style, 2017. 1. 3.] 

 

 

 

  

https://www.ccej.co.jp/
http://www.ccwest.co.jp/
http://www.hd.jx-group.co.jp/
https://www.tonengeneral.co.jp/
http://www.kantei.go.jp/
http://www.nyk.com/
http://www.mol.co.jp/
https://www.kline.co.jp/
http://www.gikai.metro.tokyo.jp/
http://style.nikkei.com/article/DGXMZO11139000X21C16A2000000?channel=DF130420167231&sty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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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중국▐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 목록」 개정 

 

(법무법인 지평 김옥림 외국변호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7년 2월 17일에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

자 우위 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발표하

였는데 해당 목록은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목록의 발표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17년 1월 중순에 국무원 문건으로 전국적으로 ‘대외개방 

확대, 외자 유치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문건에서는 연해 지역의 

외국인투자 산업을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되

어 시행 중인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을 개정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은 2000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후 2017년 개정으로 네 번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은 명칭과 달리 중서부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 3성, 해남성, 충칭 직할시를 

포함한 22개 성급 지역(이하 ‘성(省)’)을 망라한 것으로 연해 발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록은 각 성의 산업 발전 현황, 보유 자원 및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

서성의 경우 광산 관련 산업을 다수 포함, 흑룡강성의 경우 임업 관련 산업 다수 포함, 해남성의 경

우 관광 연계 산업을 다수 포함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와 같이 각 성별로 특정 우위 산업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지만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기

자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체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전통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 추진, 

하이테크 산업 발전 지원, 서비스업 발전 장려, 노동력 우위가 있는 지역에 대한 방직업 등 노동밀

집형 산업 발전 추진, 사회기반시설 구축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

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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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품목이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에 해당되면, 투자총액 내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 불하 시 규정된 <공업용지불하 최저기준>의 70%를 한도

로 불하가격 인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을 전제로 1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의 개정으로 기존 연해 지역에 투자하였던 외국인투자기업을 해당 지

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종전의 동남아 지역으로 대거 철수하는 국면을 완화하고 중국의 균형

적인 지역 발전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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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전면 개정 베트남 민법, 2017년부터 시행 

 

(법무법인 지평 신주연 변호사) 

 

베트남 민법은 1995년 제정된 후, 2005년 전문 개정을 거쳐, 2015년 11월 24일 

또 한 번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개정된 민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① 법원의 민사재판 거부 금지, ② 공증ㆍ인증을 

받지 않은 계약서의 효력 인정, ③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 보호, ④ 소멸시효 완성 주장 제한, ⑤ 담보 

방법으로서 소유권유보 및 유치권, ⑥ 담보 실행 방법, ⑦ 사정변경의 원칙, ⑧ 금전대차계약 최고이

자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체결되는 계약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고, 소멸시효 기간 또한 이를 따라야 하므로,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민사 거래를 할 때

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관계의 규율 근거 

 

개정 민법은 민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 관습의 적용

을 인정하는 외에, 적용할 관습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유추해석과 판례 및 형평의 원칙을 적

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및 형평의 원칙을 법률문제의 판단 근거로 인정한 것은 개정법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베트남 사법 실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판례 법리가 

발달하지 못한 현지 사정상 판례와 형평의 원칙의 적용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2. 무효인 계약의 예외적 효력 발생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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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도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모든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계약은 관련 법률에서 계약서 작성 또는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 서면 또는 공증은 계약의 효력 요건이 되어,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 민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① 서면 체결이 필요한 계약의 서면 작성을 하지 않았으나, 어느 일방이 계약의 2/3 이상 이행한 경우 

② 공증을 받아야 하는 계약의 공증을 받지 않았으나, 어느 일방이 계약의 2/3 이상 이행한 경우 

 

위 경우, 의무를 이행한 당사자는 법원에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선의의 제3자 보호  

 

개정 민법은 우리나라의 선의취득과 유사하게,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

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자산을 취득한 거래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기ㆍ등록되지 않는 동산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 경우, 무효 거래 당사자로부터 별도 거래로 

그 동산을 선의로 양수한 취득자(단, 도난품과 유실물은 제외)  

② 등기ㆍ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 경우, 무효 거래 당사자로부터 별도 

거래로 그 동산을 선의로 양수하고 등기ㆍ등록한 취득자  

③ 등기ㆍ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거래를 등기ㆍ등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이지만, 법원 판결이나 관할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경매 등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제3자

는 추후 판결이나 행정 결정이 번복되어 처분자가 권한 없음이 밝혀지더라도 유효하게 자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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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소기간  

 

베트남 민법은 의무가 소멸하는 기간(소멸시효)을 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의 규정만 두고,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민사계약 관련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래 제소기간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때”를 기산일로 하여 2년이었으나, 개정 민법은 “당사자

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알았어야 알았어야 했던 때”를 기산일로 하여 3년으로 연장하였

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소기간은 종래와 동일하게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때로부터 2년입니다.  개정 민법 발효일(2017.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제소기간도 개정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제소기간 도과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주장(항변)할 때에만 법원이 판단하며, 당사자는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토지사용권과 지상물 중 어느 하나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시 권리관계 

 

베트남 민법은 한국과 달리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와 지

상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데에 난

제가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토지사용권만 저당권 설정하였으나, 저당권 설정자(토지사용권자) 소유의 지상물(건물 포함)

이 있을 경우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상물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저당권

자는 토지사용권과 지상물에 대해 함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음 

② 토지사용권만 저당권 설정하였는데, 타인 소유의 지상물이 있을 경우 : 당사자들이 달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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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는 한, 저당권 설정자의 지상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의무(예를 들어 토지임대계약상 

임대인 지위)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됨 

③ 지상물만 저당권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지상물 소유자)가 토지사용권도 보유한 경우 : 당사

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토지사용권과 지상물에 대해 함께 저당권을 실행

할 수 있음 

④ 지상물만 저당권 설정하였는데, 토지사용권은 타인이 보유한 경우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

지 않는 한,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물을 취득하는 자는 저당권 실행 완료 시까지 저당권 설정

자가 보유한 권리의무의 범위 내에서 지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저당권 실행 완료 후 토

지에 대한 이용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됨) 

 

6. 소유권유보부매매 및 유치권 

 

종래 민법상 담보로는 ① 질권, ② 저당권, ③ 이행보증금, ④ 임차보증금, ⑤ 에스크로, ⑥ 보증, ⑦ 

정치/사회단체 보증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에 더하여 ⑧ 소유권유보부매매와 ⑨ 유

치권을 추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가 매매계약의 특수한 형태로 다루어지는 반면, 베트남 개정 민법은 담

보제도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른 담보권들과 동일하게 담보등록소에 등록함으

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종래 민사계약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담보제도의 한 종류로 규

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유권유보부매매와 달리 담보등록소의 등록으로 대항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7.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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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사정변경의 영향을 받는 당사

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지로 인한 손실이 변경된 계

약 이행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정변경의 원인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객관적인 원인에 의할 것 

②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을 것 

③ 당사자들이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체결하였을 것 

④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 

⑤ 부정적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영향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없을 것 

 

8. 이자율 제한 

 

종래에는 대출 이자율 한도를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150%로 제한하였고, 당사자

들이 이자율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은행 고시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율에 대한 제한이 유명무실

하였습니다. 

 

개정 민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초과 부분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이자율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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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결합신고 대행  

 

지평은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결합신고 대행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승수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한국계 중국 자회사의 중국 내 지분 투자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계 중국 자회사의 중국 내 지분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8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0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4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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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비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투자 유치 관련 계약 검토 및 자문 

 

지평은 한국 장비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투자 유치 관련 계약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한국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중국법인과의 상표양수도 분쟁 협상 참여 

 

지평은 한국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중국법인과의 상표양수도 분쟁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ㆍ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외국변호사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8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4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4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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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계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관련 검토 및 자문 

 

지평은 한국 기계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관련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창고보관계약 분쟁 자문 

 

지평은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창고보관계약 분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20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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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연구 용역 수행  

 

지평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지원 사업에 법률자문사로 참여하

여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EF) 및 증권거래위원회(SECC)를 위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연구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CSX)에 상장된 기업의 수는 4개에 불과하고 증권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인데, 지

평은 본 용역을 통해 캄보디아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연구하고, 한국과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캄보디아에 적합한 규정 제ㆍ개정 방안과 IPO 및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용역을 계기로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71

